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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개정대비표 

 

현     행 개     정    후 비   고 

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

 

융자상담 및 신청서 

(생     략) 

 

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제1조 ~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생     략) 

 

제10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

(생     략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11조 인지세의 부담 

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(□본인 □은행 □각50%씩 본인과 은행)이 부담합니다. 

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생     략) 

 

제12조 ~ 제 19조                        (생     략) 

 

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e-안심팩토링대출용 통합약정서(판매기업용) 

 

융자상담 및 신청서 

(좌     동) 

 

매출채권(팩토링)거래약정서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제1조 ~ 제10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(좌     동) 

 

(삭     제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제10조 인지세의 부담 

① 이 약정서에 따른 인지세는 각50%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. 

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좌     동) 

 

제11조 ~ 제 18조                        (좌     동) 

 

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 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 

 

 

 

 

 

 

 

약정한도수

수료 

약정서가 

여신거래약

정서로 

통합됨에 비 

대상인 본 

상품에서는 

관련조항 

삭제 

 

조 체하 및  

각 50% 

부담 명시 

 

조 체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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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생     략) 

 

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(생     략) 

 

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(생     략) 

 

(좌     동) 

 

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 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(좌     동) 

 

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서(포괄계약) 

(e-안심팩토링대출용) 

(좌     동) 

 

 

  


